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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제2020-224호

「폐기물 리법 시행규칙」제35조 [별표 9] 제2호나목2)의 타) 제42조제1항 [별표 11] 제2호나목

2)의 거)에 따른 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기 과 리기 에 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환 경 부 장

폐기물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 리기

제1장 총칙

제1조(목 ) 이 고시는「폐기물 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

규칙”이라 한다) 제35조 [별표 9] 제2호나목2)의 타) 제42조제1항 [별표 11] 제2호나목2)의 거)

에 따른 매립시설 상부에 덮는 시설물의 설치 리기 등에 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이란 에어돔형이나 지붕형 폐기물매립시설(이하 “폐쇄형 폐기물

매립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에어돔형 폐기물매립시설(이하 “에어돔형”이라 한다)"이란 공기막 구조로 공기막 내‧외부의 압

력 차에 따라 막재(幕材)에 강성을 주어 일정한 폐쇄공간을 형성하는 구조의 폐기물매립시설과

그에 부속되는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

3. “지붕형 폐기물매립시설(이하 ”지붕형“이라 한다)”이란 철골구조물 등으로 지붕과 기둥 는 벽

을 갖추고 지붕 에 외장재인 막재(幕材) 등으로 일정한 폐쇄공간을 형성하는 구조의 폐기물매

립시설과 그에 부속되는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

4. "유해가스"란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일산화탄소･황화수소 등의 기체상

물질을 말한다.

제3조( 용범 ) 최종처분시설의 설치기 리기 에 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 고시보다 강화된

기 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 을 용하되 그 외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기

제4조(에어돔형 설계기 ) 에어돔형 설계에 한 기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어돔형 구조의 설계기 은 국토교통부의 KDS 41 70 01 막과 이블 구조 기 을 용한다.

2. 에어돔형 구조의 설계하 은 다음 각 목을 고려하여야 하며, 시공방법 등에 따른 추가 하 은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가. 고정하 ()

나. 활하 ()

다. 설하 ()

라. 풍하 ()

마. 지진하 ( )

바. 기 인장력()

사. 내부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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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어돔형 구조의 하 종류 조합은 [별표 1]과 같으며, 설 하 과 풍하 을 고려하여 설계

하여야 한다.

4. 에어돔형에 사용되는 막재는 다음 각 목의 기 에 합하여야 한다.

가. 막재 종류 재질은 [별표 2]의 기 에 합하여야 한다.

나. 두께는 0.5 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 막재의 단 량은 1㎡당 [별표 3]에서 정한 기 이상이어야 한다.

라. 섬유 도는 일정하여야 한다.

마. 인장강도는 폭 1센티미터 당 300N 이상이어야 한다.

바. 단 신장율은 35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사. 인열 강도는 100N 이상 한 인장강도에 1센티미터를 곱해서 얻은 수치의 15퍼센트 이상이

어야 한다.

아. 인장크리 에 따른 신장율은 15퍼센트(합성섬유 직포로 구성된 막재는 25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자.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에서 변질 는 마찰손실의 험이 있는 곳은 변질 는 마찰손상에

강한 막재를 사용하거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막재 설계는 국토교통부의 KDS 41 10 15 건축 구조기 설계하 에 따른 “허용응력설계법”을

용하며 그 이외의 부재는 “허용응력설계법”과 동등 이상의 “구조설계법”을 이용하여 막 구조

는 그 외의 구조를 병용한 건축물의 안 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계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6. 막 구조에 작용하는 하 외력에 따른 막재의 변 제한은 [별표 4]와 같다.

7. 합상황에 따른 막재의 허용인장응력은 [별표 5]와 같다.

8. 막재의 허용인장응력 막면 정착부의 허용인장응력은 [별표 6]의 하 에 따른 인장의 허용내

력을 막면의 정착부 종류 형상에 따라 구한 유효단면 으로 나 수치로 하여야 한다.

9. 이블 재료는 KS D 3509, KS D 3556, KS D 3510, KS D 3559, KS D 3514 KS D 7002의

규격에 맞는 선재를 냉간 가공한 소선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목의 종류를 표 으

로 한다.

가. 구조용 스트랜드 로

나. 구조용 스 이럴 로

다. 구조용 록 코일 로

라. 구조용 평행선 스트랜드

마. 피복 평행선 스트랜드

바. PC 강연선

10. 이블구조 설계는 국토교통부의 KDS 41 10 15 건축 구조기 설계하 에 따른 “허용응력설계

법” 는 “허용응력법”과 동등 이상의 “구조설계법”을 용하여 이블 는 그 외의 구조를 병

용하는 건축물의 안 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계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11. 이블 재료의 “장기허용인장력”은 단하 의 1/3을 기 으로 하며, “단기허용인장력”은 장기

허용인장력에 1.33을 곱한 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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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블의 기장력은 구조물에 필요한 강성을 확보하고, 외력변화에 따른 이블의 불안정

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에어돔형 설치기 ) 에어돔형을 설치할 때는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

다음 각 호의 기 을 수하여야 한다.

1. 기 구조는 지반 침하 등에 비하여 구조물의 안 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최 내압에 한

인발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2. 막재와 실내 구조물간 간격은 최소 1미터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3. 차량 출입구 구조물은 다음 각 항목의 기 에 합하여야 한다.

가. 출입구는 내부식성, 안 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차량 출입문은 이 문 구조로 설치하되, 내･외문은 비상시를.제외하고 동시에 열리지 않는 구

조이어야 한다.

다. 출입문은 유리, 비닐 등의 재질로 내부를 볼 수 있는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동식 이 문의 경우 정 등에 비하여 수동으로 개폐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마. 비상시 차량 운 자의 안 을 감안하여 비상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송풍시스템은 다음 각 항목의 기 에 합하여야 한다.

가. 송풍시스템은 송풍장치, 덕트장치, 동력원, 구동장치 감지장치, 제어기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하 에 견디는 내압제어를 하여 압력계, 풍속계, 강설계 등의 감지장치와 이와 연동된 내압

송풍량 자동제어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 송풍장치는 주된 송풍장치와 비 송풍장치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비송풍기는 주된

송풍기가 정 , 고장 등으로 정 운 되지 않을 경우 이를 체할 수 있는 송풍량을 갖추어

야 한다.

라. 기배선 등은 주된 송풍기와 비송풍기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송풍장치는 설하 과 풍하 이 반 된 상황에서도 설계 내압의 유지 정 환기가 가능

하도록 송풍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설로 인한 송풍시스템 피해를 방지하기 해 막재와 송풍기실 이격거리는 최소 2.5미터 이상

이어야 하며, 송풍배 은 지하로 매설하거나 지상으로 설치할 경우 보호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에어돔형 설치･운 자는 화재 등의 사고에 비하여 방화 소화용 기계･기구와 소화 용수, 토

사, 피난 기구 설비 비상구( 비 0.6미터 이상, 높이 0.8미터 이상)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신속한 제설을 해 막재에 연이어서 폭 2.5미터 이상의 유지 리 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8. 내부 공기를 배출하는 배기부에는 활성탄 이에 하는 성능을 가진 필터를 설치하여 악취 등

을 감 하여야 한다.

제6조(지붕형 설계기 ) 지붕형 설계에 한 기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형 구조의 설계기 은 국토교통부의 KDS 41 00 00 건축 구조기 을 용한다.

가. KDS 41 00 00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KDS 41 10 00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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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

KDS 41 20 00 건축물 기 구조 설계기

KDS 41 30 00 건축물 콘크리트구조 설계기

KDS 41 31 00 건축물 강구조 설계기

KDS 41 33 00 목구조 설계기

KDS 41 34 00 조 식 구조 설계기

KDS 41 70 00 특수 건축물 구조설계기

- KDS 41 70 01 막과 이블 구조

- KDS 41 70 02 부유식 구조

2. 지붕형 구조설계는 국토교통부의 KDS 41 10 15 건축 구조기 설계하 에 따른 “강도설계법”,

“한계상태설계법”, “허용응력설계법”, “허용강도설계법”을 따르거나 국토교통부장 이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구조설계법(성능설계법 등)을 따른다.

제7조(지붕형 설치기 ) 지붕형을 설치할 때는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

다음 각 호의 기 을 수하여야 한다.

1. 지붕형 설치･운 자는 화재 등의 사고에 비하여 방화 소화용 기계･기구와 소화 용수, 토사,

피난 기구 설비 비상구( 비 0.75미터 이상, 높이 1.5미터 이상)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신속한 제설을 해 막재에 연이어서 폭 2.5미터 이상의 유지 리 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장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 리기

제8조(공통기 )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을 운 할 때는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리

기 다음 각 호의 기 을 수하여야 한다.

1.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 자는 유해가스로부터 작업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해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 내부 환경기 이 [별표 7]을 과하지 않도록 환기시설을 가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 내부 환경기 측정방법은 다음 각 목의 기 을 따른다.

가. 측정기기는「국가표 기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국가교정기 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휴

용 가스 측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측정 치는 폐기물 매립 진행구역 는 매립시설 내부 심부 1개 지 이상으로서 지면으

로부터 1.0~1.5미터 높이에서 측정한다.

다. 측정 시기는 매일 폐기물 매립작업을 시작하기 에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항목은 [별표 7]의

내부 환경기 항목을 측정한다.

3.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에「화재, 폭발 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한 고시(환

경부고시)」에서 정한 폐기물을 매립처분 할 경우 반드시 처리 등을 거쳐 안정화 한 후 매립

하여야 한다.

4.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에 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여 가스가 발생할 경우 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나목2)사)에 따라 가스를 모아 소각하는 등의 처리시설을 폐기물매립시설 외부에 설치･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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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 근무자는 안 사고 방을 하여「산업안 보건기 에 한 규칙」

「개인보호구의 사용 리에 한 기술지침(KOSHA GUIDE G-12-2013」에 따라 매립시설

내부로 진입하기 에 방진마스크, 안 모, 안 화, 보호장갑, 방진복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여

야 한다.

6.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 자는 화재, 안 사고 등 신속한 재난 응 유 기 간 보고

체계를 구축･유지하여야 한다.

7.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 자는 비상상황 응 복구에 필요한 장비･도구, 자재 등을 사

에 확보하고, 비상발 설비, 비송풍기 등이 항상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 리하여

야 한다.

8.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 자는 동 기가 도래하기 에 다음 각 목의 제설작업 장비, 도

구 등을 사 에 확보하여야 한다.

가. 제설기, 제설 차량 등의 정비･수리

나. 제설 자재 도구 비

다. 제설한 의 처리 장소 수거 장소 지정

9.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 자는 매립시설의 구조 안 을 하여 다음 각 목의 기 에

따라 리를 하여야 한다.

가. 폭설을 비하여 제설 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얼음, 서리, 착빙성 강우 등이 보되면 제설 장비의 작동상태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의 상부 시설물 안 에 지장이 없도록 , 얼음 등을 신속하게 제거하

여야 한다.

라. 막재 부재에 유해한 향을 주는 화학약품을 제설목 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액상 제설장치를 설치한 경우 제설 용수의 지속 공 이 가능하도록 하며, 강설 기에 살

포하여야 한다.

제9조(에어돔형 리기 ) 에어돔형을 운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리기 을 수하여야 한다.

1. 최 내부압은 심각한 구조변경에서도 최악의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정하여야 하며, 최소 내

부압은 정상 인 기후에서 구조 안 성을 확보하기 한 것으로 15~20mmAq 이상이어야 한다.

2. 태풍, 폭설 등 기상특보가 발표될 때에는 기상변화에 따라 에어돔 내부의 압력을 설량 풍

속 등 기상여건에 알맞게 증가시켜야 한다. 다만, 설계하 을 과하는 기상변화가 상될 때에

는 에어돔을 하강하 다가 기상특보가 해제되는 등 정상 기상일 때 재부상하여야 한다.

3. 막재가 손상되었을 경우 신속히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에 사용하는 막재의 종류는 기존 막재와

동일하여야 한다.

4. 배기부에 설치한 활성탄 등의 필터는 설치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교체하여야 한다.

제4장 기타

제10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 은 이 고시에 하여「훈령· 규 등의 발령 리에 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 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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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에어돔형 구조의 하 종류 조합〕

구조형태 하 종류 하 조합 비고

에어돔형

장기하 ＋+( ) (: 공기막구조 내압)

단기하
+L+ S +( ) (: 공기막구조 내압)

+L+W +() (: 공기막구조 내압)

D：고정하 L：활 하 S： 설 하  ：풍하 ： 기장력 ：내부압력

[별표 2]

〔막재의 종류 재질〕

막재의

종류
직 포 코 재

A종

･KS L 2507 (직조용 유리실)을 만족하

는 단섬유(섬유직경 3.0㎛에서 4.05㎛의

3(B)로 한정)를 사용한 유리섬유실

･4불화에틸 수지, 4불화에틸 -퍼 루오알킬

-비닐에테르 공 합수지 는 4불화에틸 -6불

화 로필 공 합수지

B종

･KS L 2507 (직조용 유리실)을 만족하

는단섬유를사용한유리섬유실

･염화비닐수지, 폴리우 탄수지, 불소계수지 (4불

화에틸 수지, 4불화에틸 -퍼 루오알킬-비

닐에테르 공 합수지 는 4불화에틸 -6불화

로필 공 합수지를 포함), 클로로 고무 는

클로로슬폰화 폴리에틸 고무

C종

･폴리아미드계, 폴리아라미드계, 폴리에스

테르계 는 폴리비닐알코올계의 합성섬

유실

･염화비닐수지, 폴리우 탄수지, 불소계수지, 클로

로 고무 는클로로슬폰화폴리에틸 고무

[별표 3]

〔막재의 단 량〕

재
막재 A, B

( 리 실  직포)

막재 C

(합 실  직포)

막재 량 550 gf/㎡ 이상 500 gf/㎡ 이상

직포 량 150 gf/㎡ 이상 100 gf/㎡ 이상

코 재 량 겉과 안쪽 양면에서 400 gf/㎡ 이상 겉과 안쪽 양면에서 400 gf/㎡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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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막재의 변 제한〕

막면의

지 간 거리
하

최 변 량/지 간 거리

주변이 골조

(골조막구조)

주변의 일부가 구조용 이블 경계

( 이블막구조)

4미터 이하
설 시 1/15 이하 1/10 이하

폭풍 시 하 의 1/2 1/20 이하 1/10 이하

4미터 과
설 시 1/15 이하 1/10 이하

폭풍 시 1/15 이하 1/10 이하

[별표 5]

〔막재의 허용인장응력〕

합상황
장기하 에 한

허용인장응력( )

단기하 에 한

허용인장응력( )

(1)

･ 합부가없는경우 는

합 폭 용착 폭이

40mm 이상인 경우

･막재가 히는 부분이

없는경우 







･개폐식지붕과같이  막

재가 지는 경우 







(2) (1)항 이외의 경우 







 : 막재 각 방향의 기 강도()

다만, 막재 막면 정착부 이외의 구조부재는 그 부재와 련된 계기 을 따른다. 

[별표 6]

〔하 에 한 인장의 허용내력〕

장기하 에 한 인장의 허용내력 단기하 에 한 인장의 허용내력









는 실험에 따른 막면 정착부의 최 인장력(단 N)

[별표 7]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의 내부 환경기 〕

항 목 기

산소 결핍
산소 18% 이상

이산화탄소 1.5% 이하
가연성 가스 메탄 1.5% 이하

유해 가스
일산화탄소 30ppm 이하
황화수소 10ppm 이하
암모니아 25pp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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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번호
서명 자 출 사/수입자 출 연월일

심 의․

결정기

심의

번호
결정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20-

6800

왕자님의 신부

찾기

캣 캔트 /

정성희
주)신 미디어 2020-08-24

간행물

윤리

원회

2011306 2020-09-25 선정성 2020-10-26

2020-

6801
인투 더 드 박지연

주)북이십일

아르테팝
2020-08-26

간행물

윤리

원회

2011307 2020-09-25 선정성 2020-10-26

2020-

6802
킵 더 라인(1)

칠밤/

박성면
주)동아 2020-08-27

간행물

윤리

원회

2011308 2020-09-25 선정성 2020-10-26

2020-

6803
킵 더 라인(2)

칠밤/

박성면
주)동아 2020-08-27

간행물

윤리

원회

2011309 2020-09-25 선정성 2020-10-26

2020-

6804
겨울 문방구 박 마롱 2020-08-21

간행물

윤리

원회

2011310 2020-09-25 선정성 2020-10-26

2020-

6805
계 의 온도 민혜윤 주)뿔미디어 2020-08-31

간행물

윤리

원회

2011311 2020-09-25 선정성 2020-10-26

2020- 金のEX NEXT 　 大洋図書/ 2020-02-29 간행물 2020758 2020-09-25 선정성 2020-11-02

◉여성가족부고시제2020-42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 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여성가족부장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매․ 여․배포하거나 시

청․ 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 방의 나이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매나 여를 하여 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반 : 2년 이하의 징역 는 2천만원 이하의 벌 (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반 : 2년 이하의 징역 는 2천만원 이하의 벌 (동법 제59조 제2호)

다. 매 지 등의 반 : 3년 이하의 징역 는 3천만원 이하의 벌 (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